
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!

중대재해 발생현황

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사례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의 최근 10년간 총 재해건수는 67건(사망 71명, 부상 10명)

그 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총 19건(사망 24명, 부상 6명)으로 약 29% 차지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

2016. 12.

사망 3명
부상 1명

2013. 7.

사망 2명

2015. 7.

사망 2명

<자동차관리법>

제34조(자동차의 튜닝)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

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<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>

제86조(탑승의 제한)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

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탑승설비 부착 금지탑승설비 부착 금지

관련법령

신호등 설치·해체 작업 수목 전지 작업 간판 설치·해체 작업

탑승설비

추락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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